
확      인      서

본인은 한국교직원공제회(이하 “공제회”) The-K복지누리대여 행복누리결혼대여

(이하 “결혼대여”)를 신청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.

[회원 본인 결혼]

결 혼 당 사 자   인 적 사 항

성   명 생년월일

신   랑

신   부

[회원 자녀 결혼]

결 혼 자 녀   인 적 사 항

구분 (○표시) 성   명 생년월일

신랑 / 신부

2. 본인은 위 행복누리 결혼대여를 수령한 후 신청자격 조건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

경우, 공제회에 반드시 연락하겠습니다. (콜센터 : ☎1577-3400)

3. 본인은 공제회 행복누리결혼대여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결혼대여 신청서 

약정내용에 따른 대여 잔액을 반환하겠습니다.

20  .     .     .

         본인   분회(학교)명：

                회 원 번 호 : 

                성        명 ：                   (인)

           
결혼당사자와
관       계 :

(서식개정일자 : 2023.07.01.)


